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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6. 22.(월) 배포 시 배포 2026. 6. 22.(월)

정부는 계란‧닭고기 수급 및 가격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 미국, 태국 등에서 신선란 수입 및 유럽산 육용종란 수입 확대
 - 계란·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및 정부 할인 지원 확대 등 수급 안정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계란·닭고기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신선란과 육용종란 수입 및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닭고기 공급을 확대하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할인 지원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1.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신선란 수입 및 액란 등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및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통해 계란 가격 

안정화에 총력

  현재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1,134만 마리) 및 소모성 질병 발생(생산성 저하) 등 영향

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전년보다 3.3% 감소하면서 

6월 중순 XL사이즈(특란) 30개 기준 산지가격은 6,321원, 소비자가격은 

7,421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4%, 5.9% 높은 수준이다.

   * 6월 일일 생산량(만개): (평년) 4,648, (’25) 4,865 → (‘26p) 4,705(평년비 1.2%↑, 전년비 3.3%↓)

 다만, 최근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전년보다 1.4% 증가하였고, 산란이 가능한 

6개월 이상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는 7월 이후에는 계란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6월 사육 마릿수(만마리): (평년) 7,533, (‘25) 7,772 → (’26p) 7,879(평년비 4.6%↑, 전년비 1.4%↑)
   * 일일 계란생산량(만개) : (6월) 4,705(3.3%↓) → (7월p) 4,900(0.3%↓) → (8월p) 4,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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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7월까지 전년비 공급 부족분 36% 

수준의 신선란을 미국‧태국 등으로부터 수입(2,100만 개)하고, 추가 수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액란 등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말까지 8천톤

(기존 상반기 4천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물 할인 지원은 그 동안에는 일반란 XL사이즈(특란, 30개)에 

한하여 1.5천원을 할인하였으나, 6.11일부터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40%까지 

확대하여 할인을 지원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주 2회 지원하던 납품단가 인

하도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2.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육용종란(병아리) 1,700만 개를 

수입하고, 할당관세 및 소비자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

  HPAI에 따른 종계 살처분(43.7만 마리) 및 저병원성 AI 영향으로 닭고기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종계 

생산주령을 연장*하였고, 지난 3월부터 벨기에‧ 스페인산 육용종란을 수입**

하고 있다.

   *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금지 → 기간 제한 없음(’26년 12월까지)
  ** 육용종란 1,700만 개를 수입(3~8월) 하여 ‘26년 여름철 성수기(5~10월) 공급 추진

  6월 중순 닭고기 1kg 기준 도매가격은 3,721원, 소비자가격은 6,630원

으로 전년 대비 각각 7.5%, 21.3% 높은 수준이나, 수입 육용종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 5월 하순 이후 도매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소비자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매가(원/kg): (5.중) 4,307 → (5.하) 4,018 → (6.상) 3,922 → (6.중) 3,721(전년비  7.5%↑)
   * 소매가(원/kg): (5.중) 6,514 → (5.하) 6,507 → (6.상) 6,664 → (6.중) 6,630(전년비 21.4%↑)

  육용종란 수입 외에도 육가공업체 등 자사제조용 닭고기 3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7월까지 적용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및 납품단가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익성 (044-201-2371)

축산유통팀 담당자 서기관 홍성현 (044-201-2318)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문원탁 (044-201-2371)

(가금2) 담당자 사무관 박춘규 (044-201-2344)

(가금1) 담당자 주무관 김주영 (044-20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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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참고1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한 육용종란 수입 계획

□ 종란 수입 계획(계열화사업자)

□ 월별 종란 수입 및 병아리 공급계획

(단위 : 천마리)

     * 수입실적(6.22 기준) : 9,917천 개

□ 소요 예산액 : 9,000백만원

구분 업체명
계획물량

(천개)
수입국가 수입기간 비 고

1 ㈜하림 6,191

스페인,
벨기에 3.17.～8월

* 국내 부화장, 비행 스케줄에 

따라 1,648만 개에 대한 

배정만 완료된 상태로 

주후 배정 예정

2 올품 5,892

3 한강식품 792

4 동우 2,157

5 사조원 1,443

합계 5개사 16,475

구 분
공급 확대

비 고
종란 수입* 병아리 육계 출하

3월 778 - -

ㅇ 현재 월별 물량 배정계획이며 이후 

추가할 계획

ㅇ 3.17일 수입종란은 5.4일부터 육계 공급

   (통관, 부화, 사육에 56일 소요)

4월 2,056 622 -

5월 3,904 1,645 604

6월 4,622 3,123 1,595

7월 2,523 3,698 3,030

8월 2,592 2,018 3,587

9월 　 2,074 1,958

10월 　 　 2,011

합 계 16,475 13,180 1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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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참고2   종란 수입 절차 및 소요 기간

절 차
예상 일정

비고
항공

↓

수출국 검사 1～2일
수출국에서 검사,

기간 변동 가능

↓ ↓

선적 1일 항공 : 1일

↓ ↓

운송 2일
항공 : 1일

국내운송 1일

↓ ↓

국내 검역 등 

통관 절차

< 검역기간 >
닭 종란: 21일

< 정밀검사 >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가금티푸스, 추백리

입란(부화기)이후 부터

검역(농식품부) : 21일

↓ ↓

병아리 공급 32일간 사육
(계열회사를 통해 농가 공급)

계약 사육

↓ ↓

도축 1일 도계장

↓ ↓

유통 수입일로부터 57일 이후 공급 마트,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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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참고3  2026년 닭고기 할당관세 운영 계획(안)

□ 적용 기간 : 2026년 5월 29일 ~ 7월 31일(2개월)

□ 적용 물량 : 총 30,000톤/2개월(단, 품목 구분없이 총량으로 운용)

□ 적용 대상 : HSK 기준 8개 품목
   * ① 닭다리(냉동), ②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③ 닭날개(냉동), ④ 닭 기타 설육(냉동), ⑤ 

닭가슴살(냉동), ⑥ 닭고기(밀폐용기의 것), ⑦ 닭 기타절단육(냉동), ⑧ 닭고기(미절단육, 냉동)

○ 전체물량중 3만톤을자사제조용원료육으로배정하여가공품공급 확대 추진
    * 할당관세 효과 극대회를 위해, 자사제조용으로 배정하여 직접적으로 소비자 가격부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업체별 800톤으로 한정하여 물량을 배정하고, 가공용 소진시까지
추천하여 공급 물량 확대

□ 추천기관 : 프랜차이즈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22~23
년 할당관세 추천기관)

품명
관세(%) FTA 협정 관세
기본 양허 미국 중국 EU 아세안 베트남 칠레

닭다리(냉동) 20 20 0 20 0 미양허 20 0(TRQ 2,000M/T)

닭고기(기타조제저장) 30 72 0 30 0 미양허 30 0(TRQ 2,000M/T)

닭날개(냉동) 20 20 1.6 20 2.8 미양허 20 0(TRQ 2,000M/T)

닭 기타설육(냉동) 27 27 0 27 0 5 0 0(TRQ 2,000M/T)

닭가슴살(냉동) 20 20 1.6 20 2.8 미양허 20 0(TRQ 2,000M/T)

닭고기(밀폐용기의 것) 30 72 0 30 0 미양허 30 0(TRQ 2,000M/T)

닭 기타절단육(냉동) 20 20 0 20 0 미양허 20 0(TRQ 2,000M/T)

닭고기(미절단육, 냉동) 20 20 0(기타)/
1.6(550g이하) 20 0(기타)/

1.5(550g이하) 16 16 0

합 계

< 닭고기 할당관세율 >

품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 계 170,290 402,141 176,015 396,251 215,699 613,055 266,504 674,396 249,679 597,362 245,076 622,374
닭다리(냉동) 124,601 232,469 137,280 241,537 166,817 416,829 205,789 458,557 193,989 396,832 192,841 433,240
닭고기(기타조제저장) 20,513 138,791 26,723 124,749 33,540 161,074 31,562 151,358 31,229 145,189 28,869 132,058
닭날개(냉동) 5,913 14,758 6,700 20,523 8,022 22,065 10,047 26,558 9,468 26,217 13,837 41,353
닭기타설육(냉동) 7,565 11,313 3,695 4,909 5,944 8,637 7,347 10,469 7,194 10,007 6,980 9,194
닭가슴살(냉동) 856 1,678 841 1,581 720 1,922 11,109 25,816 6,780 15,681 1,273 3,116
닭고기(밀폐용기의것) 697 2,941 714 2,864 534 2,252 65 286 394 1,926 320 1,478
닭기타절단육(냉동) 131 191 39 68 27 77 335 869 384 1,016 584 1,181
닭간장(냉동) - - 23 21 - - 5 4 - - - -

닭고기미절단육(냉동) - - - - 95 199 246 479 241 495 373 754

< 지난 5년간 닭고기 수입 실적(단위: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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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참고4  닭고기 및 닭고기가공품 수입 관세율

HSK하
품명

(규격 등)

기본
세율

양허
관세

FTA 협정 관세

미국 중국
EU

(7.1~)
아세안
(태국)

베트남 칠레

0207

11-0000
미절단육

(냉장)
18% 18 1.5 18 1.3 14.4 14.4 0

12-0000
미절단육

(냉동)
20% 20

0(기타)/
1.6(550g이하)

20
0(기타)/
1.5(550g이하)

16 16 0

13-1000
절단육
(냉장)

18% 18 0 18 0 미양허 18 0

13-2010
닭간
(냉장)

22.5% 22.5 0 22.5 0 18 18 0

13-2090
닭기타 설육

(냉장)
27% 27 0 27 0 미양허 27 0

14-1010
닭다리
(냉동)

20% 20 0 20 0 미양허 20
0(TRQ 

2,000M/T)

14-1020
닭가슴
(냉동)

20% 20 1.6 20 2.8 미양허 20
0(TRQ 

2,000M/T)

14-1030
닭날개
(냉동)

20% 20 1.6 20 2.8 미양허 20
0(TRQ 

2,000M/T)

14-1090
닭기타 절단육

(냉동)
20% 20 0 20 0 미양허 20

0(TRQ 

2,000M/T)

14-2010
닭간장
(냉동)

22.5% 22.5 0 22.5 0 5 0
0(TRQ 

2,000M/T)

14-2090
닭기타 설육

(냉동)
27% 27 0 27 0 5 0

0(TRQ 

2,000M/T)

1602

32-1010
삼계탕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72 0 30 0 24 24

0(TRQ 

2,000M/T)

32-1090
닭고기

(기타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72 0 30 0 미양허 30

0(TRQ 

2,000M/T)

32-9000
닭고기

(기타 조제저장)
30% 72 0 30 0 미양허 30

0(TRQ 

2,000M/T)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WTO 양허관세(할당, 기본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할당관세→기본세율

 ◈ 한-EU FTA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한-아세안 FTA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FTA 별도 체결), 인도네시아, 태국


